
안전투자 혁신사업 착수금 확대적용 및 신청 절차 안내문

□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착수금 신청·지급을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

하오니,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① 착수금 신청

- [대상] 투자완료기한(’21.12.28.)까지 투자완료확인요청이 가능한 사업장

    ※ 착수금 신청 후 금융지원방식 변경 불가

- [금액] 보조결정금액의 70% 이내 

    ※ 착수금 지급 후 사업취소 등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착수금 환수

- [방법] 종합지원시스템(anto.kosha.or.kr) → 사업관리 → 착수금 신청 

- [기간] ’21. 12. 7.(화) ~ ’21. 12. 15.(수)

구  분
자부담방식

제출서류
일시금 직접납부 리스 또는 할부

위험공정개선
(뿌리공정)

O O

1. 이행보증보험증권
 (피보험자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(가입금액) 보조결정금액 또는 착수금 신청금액 이상
 (가입기간) 신청일 이전 ~ 2027.12.31.

2. 입금 희망 통장 사본
 -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 사업주 계좌
 - 금융사 지원방식의 경우, 금융사 신청계좌

    *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착수금이상으로 발행한 사업장은 투자완료확인요청시 보조결정금액

이상으로 재발행하여야 함

 ② (착수금 지급) ’21. 12. 23.(목)

- 투자기업 계좌 또는 리스·할부 방식은 금융사 계좌로 송금

 ③ (투자완료 확인평가) 투자기한(’21. 12. 28.) 이내 설비도입 후 확인요청 시

- 공단은 투자기업 개선내용을 확인하고, 소요금액 적정성 검토하여 

확정된 보조금 지급*

    *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잔여 보조금 지급

□ (유의사항) 착수금 신청 후 사업변경(금융지원방식*) 불가

    * 일시금직접납부→금융사지원(리스·할부) 또는 금융사지원(리스·할부) →일시금직접납부

<덧붙임> 착수금 신청절차



덧붙임  착수금 신청절차

 ⁍ 종합지원시스템(anto.kosha.or.kr) → 사업관리 → 착수금 신청 

 ⁍ 검색조건 입력 및 조회 → 착수금 신청 목록 확인



 ⁍ 착수금 신청서 작성 → 사업정보 확인 및 정보 입력

 ⁍ 착수금 신청금액 입력 → 제출서류 첨부 → 지급계좌 입력 → 신청서 제출


